
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9-067호

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
『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 

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독촉 고지서를 배달증명(등기)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

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,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『행정절차법』제14조제4항(송달)에 따라 다

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19년   7월   22일

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

1. 공고사유 :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
2. 공고기간 : 2019. 7. 22. ~ 2019. 8. 5.(15일)

3. 공시송달 대상자

구분 대상자
주민등록번호/

법인등록번호

과태료 

고지번호
과태료 체납자 주소

1 박*현 840424-*******
017819000453

0000187
\3,862,500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2로 33

2 신*수 630709-*******
017818000453

0012016
\21,600,000 대구시 동구 화랑로100길 14-3

3 하*선 940524-*******
017819000453

0000708
\1,030,000 부산시 사하구 동매로15번길 1-0

4 김*우 790131-*******
016217019208

0000472
\31,860,000 부산시 사하구 장림시장7길 18

5 김*덕 910831-*******
017818000453

0007150
\824,000 대전시 서구 동서대로1047번길 45

4. 문의처 :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

   (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, 807호, ☎ 051-967-1205)

5. 공고내용 :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, 

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

부하여 주시기 바라며,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『질서위반행위규제법』제24조에 의

거 『국세징수법』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체재산권 등 

귀하(사)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.

6.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

 가. 『질서위반행위규제법』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

대하여 첫째달에 3%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,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

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.2% 중가산금(重加算金)을 

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.

 나.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, 가산금 3%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%에 

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.

 다.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,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

경우 『국세징수법』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

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 라.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『질서위반행위규제법』제24조의3의 규정에 

따라 처리되며,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%의 가산금이 

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, 신용관리

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 마.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, 신용협동조합, 새마을금고, 

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(www.giro.or.kr)에서 

납부 할 수 있습니다.


